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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법률 상식

남가주 거주 한국 국적자의
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발급

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은 대한민국 법원행정처의 

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직접 교부 공관 지정에 의

하여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직접 발급·교부제도

를 시행하고 있다. 이는 외교부가 재외국민의 편의를 위

하여 대법원가족관계등록정보전산시스템을 총영사관 

전산망과 연결되도록 하였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이다.

   

발급대상 증명서, 신청권자 및 필요 서류 등은 다음과 

같다.

 ●  발급대상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

  - 가족관계증명서

  - 기본증명서

  - 혼인증명서

  - 입양관계증명서

  - 친양자관계증명서

  - 제적등·초본

       

 ●  신청권자 및 필요서류 등

1. 본인 또는 배우자, 직계혈족

  - 신청서 작성

  - 신청자의 신분증(여권,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) 제

시 및 사본 제출

※ 직계혈족이란 부계, 모계 불문하고 직계존·비속(예: 

할아버지, 할머니, 외할아버지, 외할머니, 손자, 손녀, 외

손자, 외손녀)을 말함. 시부모와 며느리, 장인·장모와 사

위는 직계혈족이 아니므로 위임장을 받지 않으면 증명

서 교부 청구를 할 수 없고, 형제, 자매도 마찬가지로 위

임장을 받지 않으면 증명서 교부 청구를 할 수 없음

           

2. 본인 또는 배우자, 직계혈족의 대리인

  - 신청서 작성

  - 본인 등이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 원본 제출

  - 본인 등의 신분증명서 사본 제출

  -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원본 제시, 사본 제출 

  - 대리인의 자격에는 내·외국인 불문

 ●  신청수수료: 통당 $1.5

 ●  유의사항

- 발급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등록기준지를 정

확하게 알아야 함

- 특히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은 등록기준지

를 알아야 발급 가능하고, 이를 모를 경우 발급 불가

- 유효기간이 지난 신분증으로는 발급 불가

 

▶ 문의: 주 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가족관계등록담당

              (213) 385-9300


